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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머리말

그동안 재정적 및 행정적인 것부터 정책적인 것까지 

여러 부문에 적용되어 온 조건부(Conditiona% ) 원조 

가 크게 쇠퇴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다자 및 

양자기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원조를 통하여 실시 되 

어온 정책 조건부(Policy Conditionality) 원조는 그동 

안 그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있어왔다. 공여국 

들은 원조효과달성을 위하여 조건을 부과할 필요성을 

느껴 온 반면, 수원국들은 조건 없는 원조를 선호해 왔 

다. 특히 정책 조건부 원조는 수원국의 주인의식 

(Ownership)을 저해한다는 강한 비판에 직면해 왔다. 

최근 개최 되고 있는 원조 효과성 증진을 위한 일련의 

국제회의에서는 조건부를 완전히 종식시키지는 못하 

였지만 조건부의 문제접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2005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 선언에서는 조건부 원

조의 입지를 다소 모호하긴 하지만 보다 제한하는 방 

향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공여국들은 수원국의 국가 

개발전략으로 부터 가능한 한 조건들을 걷어 들이고 

건전한 정당성(A sound jus仕fication)이 존재할 때만 

조건들이 포함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공여자금은 

국가개발전략과 연계 된 관리 가능한 지표나 단일 조건 

하에 서만 지원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최근의 가나 아 

크라에시 개최 된 원조 고위급회 의에 시는 원조 효과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 되었고 그 결과 아 

크라 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AAA)이 채 

택되 었다. 아크라 행동계획 에서 공여국과 수원국들이 

동의한4가지 핵심과제는공여국듬은향후 3-5년의 

원조계획을 수원국에 제공할 것, 원조 제공에 있어 수 

원국 시스템을 이용할것，지시적(Prescrip仕ve) 조건이 

아닌 수원국의 개발목적 에 근거 한 원조 조건을 부여 합 

것，그리 고，최 저 가격 으로 최고의 품질을 가진 물품과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비구속성(untying)을 할 것 

등이다. 특히，조건부와 관련해서는 수원국이 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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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강화하고11 원조흐름의 예측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건부의 성격이 달라져야함을 강조하2  있다. 즉，공 

여국들은 개도국과 함께 국가개발전략에 기초하여 상 

호 동의한 제한된 조건들을 사용토록 하고，공여국과 

개도국은 주기적으로 원조자금 지출과 관련된 모든 조 

건들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원조관행이었 

던 조건부 원조의 사용을 사실상 제한토록 권고하H  

있다. 특히, 양자 및 다자 원조기관들이 실시하여 온 

정책 조건부 원조의 지시 적 조건들을 변경 舌록 행동계 

획에 서 제시한 것은 조건부 원조에 대한 자성과 함께 

그간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조건부 원조의 쇠퇴는 또한 대부분의 원조 전문가들이 

그 성과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 

다. 이하에서는 조건부 원조의 개념과 발전 배경，그리 

고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원조에 주는 시사점 

등에 관하여 논하여 보고자 한다.

I . 조건부 원조의 개념과 유형

원조의 구매 처를 제한하는 의미로 보통 4 용되는 구속 

성 (tying)은 조건부 원조의 일종이다. 구속성에는 지 

불, 구매，프로젝트, 그리 고 정책 의 4가지 의 종류가 있 

^KHjertholm and White, 2000). 기  치'?]:

계약에서 명시되는 재정적 조건들을 말하고, 구매 구 

속성은 용역과 물품 제공시 조달처를 한정 하는 보통의 

구속성을 일컫는다. 프로젝트 구속성과 정책 구속성은 

일반적 형태 의 또는 프로젝트에 특별히 첨부되는 정책 

적 조건들을 포함하며 앙자•간 또는 다자간 공여국에

의해 부과된다. 전통적으로 조건부는 특정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조건과 행정적 조치들을 포함 

하여왔으며 원조자금은」_ 회계 목적 이나 필요에 따라 

서 지출되어 야했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는 오직 정책 

조건부만이 조건부라고 불리는 경향이 있다. 논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프로젝트 구속성이나 정책 구속성이 

원조 제공시 항상 부정 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 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공여국이 수원국에 원조 제공시 

전제조건으로 수원국이 반드시 충족해야할 어떤 조건 

들을 부과한다면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자원이나 

제도가 추가로 확보되지 않는 한 이러한 조건들은 수 

원국의 선택을 제약하는 효과를 가지 게 되고 따라서 

또한 중요한 기회 비용을 가지 게 된다.

Edgren 姑 84)은 조건부를 5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였 

는데(표1 참조) 사실 수준별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가장 최상위 수준의 조건부는 공여국의 일반적인 정치 

적 • 경제적 전략에 따라 부과된다. 그것은 수원국의 

선정과 원조 배분 등과 관련되며 수원국의 외교정책 에 

영향을 주기 위한 지렛대로 보통 4 용된다. 공여국은 

정치적 우방이나 군사 동맹국에 원조를 제공하며 적으 

로 간주되는 나라들에 대해 시는 원조를 중단한다.

조건부의 두 번째 수준은 가장 흔히 거론되는 것으로 

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그리고 양자 원조기 

관에 의한 경제 및 정치 개혁프로그램이 해당된다. 수 

원국 정부는 이 수준에서 의 국제적 압력 에 가장 취약 

하며 공여국은 그것을 중요한 지렛대로 사용한다. 논 

자에 따라서는 정책 조건부만을 조건부로 한정합 것으

1) 아크라행동계획 2 차 초안(버전 1)에서는 “원소시용에 부과된 소건이 국기의 주인의식을 저해시킬 수 있 다 /라 고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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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조건부의 수준과 수단

일반화 수준 기 준 운용 지표

1. 일반적인정치적 적한성 정부의 일반적인 정치적 • 경제적 전략 수원국 선정, 원조배분 결정

2. 정책 수준
특정 경제 및 사회정책적인 조치(동호[정책, 물가, 

세금, 차별적 관행, 국유화 조치 띔

특정한 정책조치나 입법 등에 의해 조건된(특정프 

로젝트에 관련되지 않은) 재원이전에 관한 일반적 

인 합의

3. 프로젝드/프로그램

~ T T T

프로젝드(프로그램)의 물질적 또는 분◦(별 환경에 

속하는 제 도 개 혁, 재 정적 또는 인 력 지 원, 규제 등

프로젝트 활동, 기술, 실행 방법 등의 선정; 프로젝 

트 실시름 위한 합의(프로젝트 실시름 위한 일 반적 

인 요구, 프로젝드 지원시 수원국이 취하여 할 특 

정 조치, 프로젝트 실시시 채택할 기술, 프로젝트 

활동으로부터 수혜를 입 을대상 그룹등)

A . 재정적 조건
수원국의 상환능력, 공여국 수출 산업의 시장으로 차관과 무상원조(이자율 등 상환 조건 등), 프로젝트

서 의 잠재력 유지관리 비용

5. 행정적 조건 재원이전 절차: 보고
지출 조건, 회계, 평가 및 보고，전문가에 대한 특권, 

프로그램 주기에 관련된 절차

+졌 출처: 刊igren (]9cS4)

로 주장하기도 한다(Raffer and Singer, 1996). 왜냐 

하면 프로젝트 수준의 조건부는 주권을 제약하는 요소 

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수원국의 일반적인 정책에 

영향을주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 수준의 조건부는 수원국 정부가 국가 우선순 

위의 전반적인 틀 안에 서 공여국에 의해 부과되는 프 

로젝트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들이다. 이 조건 

부를 부과하는 목적 은 수원국 정부가 공여 국이 지원하 

는 특정한 활동만을 하도록 국한함으로써 원조 자금이 

유실되거나유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만약 공 

여국이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수원국 경제 의 한 부문을 

지배 하거 나 공여 국이 수원국의 한 부문 프로그램 의 대 

부분의 예산을 지원한다면 사실상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부의 차이는 모호해진다. 프로젝트 수준에서 의 조

건부는 보통 재원의 이전뿐 민아니라 공여국의 전문적 

인 지식 과 기술들도 포함된다.

네 번째 조건부 수준에서는 수원국 정부의 역합은 보 

통 수동적이 된다. 수원국 정부는 공여국에 의해 선택 

되는 프로잭트나 프로그램의 실시조건으로서 자신들 

의 자체 자원을 기여 하여 야 한다. 수원국은 프로젝트 

추진에 소요되는 관리 비용, 토지 사용, 그리고 여타 다 

른 자체 비용들을 부담한다. 원조가 양허 성 차관의 형 

태일 때 이자율，거치기간, 및 상환 의무 등은 보통 공 

여국이 결정한다. 원조 물품 구매 시 공여국의 물품으 

로 한정 하는 구속성 조건 또한 이 수준의 조건 부에 서 

빌던 된다.

마지막 수준의 조건부 또한 수원국 정부에 무거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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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부과한다. 그러한 조건들은 수원국 정부가 부담 

하여할 행정적 절차를 명시하는데 예컨대 재원의 이 

전, 회계, 보고 및 평가 등이다. 이러한조건들은 프로 

젝트를 관리 함에 있어 수원국 정부로부터 신속한 대웅 

을 요구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그러나 프로젝트듬이 

수원국의 낮은 흡수 능력과 인력부족으로 인해 지연되 

기 일쑤인 경우가 많다. 외부 컨설턴트에 의해 제공될 

서비스나 공여국 전문가가프로젝트 추진 시 향유하게 

될 특권 등 또한 프로젝트 힙의문시에 명시된다. 공여 

국이 정한 평가 시의 성과지표도 수원국이 적의 준수 

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많은 공여국들이 수원국 정 

부에게 보고 • 자금지출 • 구매 등과 관련하여 서로 다 

른 조건들을 부여하여 이러한 것들이 흡수 능력이 부 

족한 수원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세겨}은행 

後000) 이 조사한 사례를 보면 모잠비크의 보건부는 한 

때 공여국들의 405개의 프로젝트를 담당했으며, 탄자 

니아는 1990년 초반에 40여개의 공여국들로 부터 

2,000 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실시해야만 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원조프로젝트들은 프로젝트 합의문서 에 공 

여국들이 부과한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수준의 조건부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조건들의 충족 

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실시 기준의 하나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영국의 국제 개 발 부 는  프로젝트의 성 

과를 판단할 여섯 개의 조건부 _ 수원국의 기여 (부담), 

행정 , 인릭 배치 , 보고, 정책, 그리고 제도적 요소 - 를 

설정한적이 있다(Robbinsand Modi, 1997).

프로젝트 수준이하의 재정적 ' 행정적 조건과 관련하 

여 수원국이 부담하는 자체 재원과 인릭의 부족으로 

프로젝트 완료 후 지속성 결여 라는 주요 문제 점이 종

종 발생되곤 한다. 일반적으로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원조가 가시적이고공여국내에서 이미 활용 

7}능한 기술을 이전하고 재원활용에 관한 통제가 가능 

하고 또한 구매 구속성과 같은 수단을 통해 경제적 이 

익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징-점 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프로젝트 원조는 진행단계(Cycle) 별 

로 이행사항 충족 및 절차 준수 등이 요구되고 따라서 

프로젝트 지연 및 당초 승인된 예산을 계획 대로 집행 

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생된다. 따라시 공여국은 효 

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위하여 탄력적인 조치 

를 찾고자 했으며, 관리 비용 등 수원국 부담 분을 지원 

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적어도 이러한재정적 • 행정적 

조건과 관련된 문제점이 프로그램 원조의 등장을 야기 

시키는 한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I . 조건부 원조의 효과성 논쟁

1. 조건부 원조 부과의 이유

조건부에 대한 논쟁은 주로 프로그램 원조 제공과 관 

련한 정책 조건부에 집중되어왔다. 프로그램 원조의 

범위는 매우 넓은데 크게 재정적 프로그램 원조와 프 

로그램 식량원조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재정적 프로 

그램원조는 국제수지 (balance of paymente) 지원, 예 

산 지원，부채 탕감，수입 지원 등을 포함한다. OECD 

(2000)는 프로그램 원조로 예산 지원, 국제수지 지원, 

자본재와 물품(주로 식량)에 대한 재정지원, 그리고 

섹터 프로그램 지원을 계상한다. 정책 조건부는 대부 

분 재정적 프로그램 원조와 프로그램 식량원조를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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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된다. 식량원조는 1960년대 말까지 전체 원조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정책 개혁 의 조건부로 제공되었 

다. 재정적 프로그램 원조는 특히 1980년대 이후 나타 

난 정책 조건부 프로그램 원조에서 더 빌-견된다. 이러 

한새로운 프로그램 원조는 세계은행과 IMF의 구조조 

정차관으로, 그리고 양자차원에서는 국제수지 지원의 

형태로 각각 지원되었다.

공여국듬이 프로젝트가 아닌 프로그램 형태로 조건 

부를 부과하는 이유로는 첫째 프로젝트의 대체성 

(Fungibility)과 관련한 논란 때문이다. 공여국이 수 

원국의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21를 지 원하면 당초 

그 프로젝트를 위하여 징부가 남겨둔 자원들은 우선 

순위가 낮은 다른 프로젝트나 군사비 지출 또는 공무 

원들의 급여로 전용되 어 질수가 있다. 따라서 공여국 

은 당초 검토하지도 그리고 의도하지도 않았던 프로 

젝트를 본의 아니게 지원하는 셈이 된다. 둘째，유인 

(Inducement)과 선택 逆electivity)과 관련된 문제 이다. 

세계은행(1998) 이 주장하둣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는 

수원국 정부의 정책과 개도국의 전반적 인 효율성에 달 

려있다. 개도국의 경제가침체되고 거시경제 정책이 효 

과가 없을 때 아무리 프로젝트가 잘 기획 되었어도 그 

프로젝트는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여국은 개 

도국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을 선택 할 수 있도록도와줘 

야 한다. 공여 국들은 프로그램 원조를 정책 개혁 과 연계 

하여 조건부로 지원힘-으로써 정책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다. 또한 공여 국은 이미 올바른 정 

착을 채택한 수원국에 원조를 집중시킬 수 있다. 이러

한 논리들이 예컨대 세계은행 의 구조조정 차관에 반영 

된 정책 조건부를 정당화 시켜 주었으며，프로그램 차 

관을 정책 조건 부로 지원하는 근거 가 되었다.

한편, 다른 주장은 조건부 원조가 일반적으로 개도국 

의 주권개념을 침해했다는 것과 관련된다(Singer, 

2001). 원조에 의존하는 개도국들은 흔히 공여국에 의 

해 비효율, 부패, 정책 실패, 지대 추구자의 이미지로 

묘사되곤 한다. 결과적으로 조건부는 공여국이 판단하 

기에 경제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개도국 정부를 훈련 

시키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진다. Singer (2001)는 공여 

국과 원조기관들은 수원국에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 

지 일며 신고전학파시장경제원리가지상최고의 것이 

라는 믿음에 근거 하여 조건부는 불량소년들을 훈련시 

켜 우량 소년들로 변화시키 는 도구로 작용한다고 주장 

한다.

일반적으로 개도국 경제가 침체를 겪을 때 조건부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관대함은 감소한다. 특히, 재정 

상태 가 빈약해질 때 재정공급자들은 더 통제 하거 나 더 

많은 관여 를 하게 된다(Helleiner, 2000). 그 만큼 조건 

부가 원조프로그램의 주도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되어 

왔다.

2. 정책 조건부 원조의 문제점

조건부 원조에 관한 논쟁은 주로 정책 조건부와 관련 

되어 있다. 일세대 조건부라고 불리는保tokke, 1995)

2 )대체성 논란은 조건부가 빠듯하게 붙지 않으면 프로그럼 원조에도 또한 적용된다. 이런 점에서 여러 종류의 재원이 대체가능한 한 프로젝트 원조와 프로 
그램 원조간의 구범은 무의미하다.

국제개발협력 1 3



경제정책 개혁프로그램은 주로 1980년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차관 프로그램과 IMF의 안정화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상수지에 어려움이 있는 수원국들을 지원하 

기 위하여 제공되었다. 세계은행과 IMF는 개도국에 

대한 최선의 경제정책은 신고전주의 경제희의 시장경 

계원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믿었다沒inger, 2001). IMF 

의 주요 조건은 수요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정부지출 감축, 세금 인상, 저축장려 등 

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공급측면에시 민영화， 

자유시장과 투자 촉진, 무역 자유화 등을 통한 경제 효 

율성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Raffer and Singer, 

1996). 그러나 두 정책의 경계는 불분명하며 따라서 조 

건부는 수원국 정부가 세계은행과IMF가 부과하는 두 

가지 조건부들을 수용해야하는 교차 조건부(Cross 

Conditionality)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들이 부과한 

원조 조건은 수원국 정부가 차입한 차관에 대한 상환 

의 금융조건뿐만 아니 라 수원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변 

경하려는 수단으로 시의 기능도 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 성행하고 있는 현세대 조건부는 주 

로 개도국 정부의 민주주의 개혁 , 굿 가버 넌스，인권 

행정 책임성, 및 투명성 등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원조가 자원과 기술뿐만 아니 라 문화와 가치 의 

이전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경제 정책 조건부의 가장 중요한 비판 중의 하나는 협 

상에 있어서의 주인의식과 형평성의 결여이다gaffer 

and Singer, 1996). 조건부는 흔히 공여국의 압력 하 

에 행사된다. 공여국들은 그들이 부과하는 조건부가

수원국에 의해 충족되지 않으면 원조를 중단하거 나 감 

축한다고 위협하기도 한다31. 원조를 종속의 시각에서 

보는 비판가인 Hayter (1971)는 세계은행의 조건부는 

항상 실행되며 수원국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필연적으 

로 강압적이 라고까지 주장한다. 그 결과，수원국의 주 

인의식의 결여는프로그램 실패를초래하는데 그 이유 

는 수원국이 협상과정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녀 따라서 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게 되고 외부 

에시 부과된 조건듬이 직용하지 않아 개혁이 실패로 

#아가게 된다. Stiglitz (2001)는 성공적인 개발전략의 

중요한 요소는 주인의식과참여 라고 주장한다. 외부로 

부터 이식 된 정책은 피상적으로 마지 못해 서 받아들이 

며 계획된 대로 거의 실행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바람직한 주인의식과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는 그 전략을 주도하는 과정 이 참여적이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공여국과 수원국간 파 

트너쉽 (Partnership)은 또한 OECD 개빌원조위원회 

(DAC)에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논 

의되어온 중요 아젠다(Agenda)중의 하나였다 D/C 

의장은 공여국의 조건부 4 용과 관련, 개발협력 보고 

서 (1996: 6-7)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적이 있다. 즉, 

“공여국이 개도국의 주인의식과 침-여를 신뢰한다면 

이러한가치들을 저해하지 않는 협력의 채널과방법을 

사용토록 해야 한다. 외부적 지원은 개도국 자체의 개 

발노릭을 대체하거나 억압하는 것을 피해야한다. 파트 

너쉽접근의 기저에 있는 자립, 주인의식，침여 감은 원 

칙들은 개도국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획득하기 위하 

여 원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하는 - 공여국이 부과한 

- 조건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조건부는 항상 애

3) 이 처벌시스템은 S 히 M llc k (1997)의 주인-대리인 개념에 의해 설명되어 지는데 공여국과 수원국은 정책에 있어 이해 충뮬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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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한 가치 라고 여겨 졌다. 개발협력을 파트너쉽으로 간 

주하는 것은 조건부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분명 하게 

말해준다，.

한국의 개발경험 또한 수원국의 개발의지와 주인의식 

의 중요성을 잘 증명해준다<이경구，2004). 한국의 개 

발연대가 시작한 1%0년대 이전에는 미국에 의해 주 

로 공여 되던 원조 프로그램은 소비재 보다는 생산재를 

원하고 기초 산업 육성 에 근거한 경제 부흥을 강조한 

한국 정부의 희망을 잘 반영하지 못하였다. 미국은 한 

국이 만성적인 인플레아션을 억제하기 위하여 안정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개발목표는 의도된 대로 딜-성하지 못하였다. 

그러 나 1960년대부터 한국 정부는 원조자금을 전반적 

인 개발정책 에 따라서 사용하려고 하였다. 한국은 낮 

은 신용도 때문에 개발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확보하기 

가 어려워서 정부는 주요 인프라 시설 건설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한국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국제 

협의체를 제안하였다. 그 결과 국계부흥개발은행 

(IBRD)이 주관하는 대한국제경제협의체(IECOK)가 

1966년에 설립 되었으며 동 협의 체는 개발자금을 동 

원하려는 한국정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 대부분의 개발프로젝트들이 사실상한 

국정 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발굴되고 형성 되어 공여국 

들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개발경험을 봄 때 한국정부는 개발정책 수립에 있어 

외부에 의존하기보다는자체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자 

금을 요청한 주인의식의 좋은 사궤를 계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비판은 공여국이 부과한 경제정책 이 해당국가 

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이 다. 무역 자 

유화, 자유시장과 경쟁, 보조금 철폐 등과 같은 동일한 

특징을가지는 정책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제도, 경제 

환경, 그리고 문화를 가진 개도국에 적용된다는 점이 

다. 조건부 원조 패키 지의 약 3/4이 모든 안정화 및 구 

조조정 차관 프로그램에 공통적 이라고 지 적되 어왔다 

(Raffer and Singer, 1996).

한편으로는, 부과되는 정책 조건들이 때때로 개별 국 

가들간 조정 결핍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많& 나 

라들에 부과되는 공통적인 조건들이 이들 나라들에게 

조정을 소홀히 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차상품인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장려 하는 많은 기ᅵ도국들에 부과 

하는 정책조건들이 농산물의 국계가격 이 일계히 하락 

합 때 정책 실패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경제 조건듬이 보통 재정 ' 통화정책의 협소한 

틀 안에 서 부과되며 (Raffer and Singer, 1996) 환율， 

인플레이션 억제, 민영화 등과 같은 거시 경제적 측면 

만을 다룬다. 따라서 정책의 성공여부는 일인당 GDP, 

인플레이션률，GDP 대비 투자율 등과 감은 지표를 통 

해 판단되어진다. 예를 들면, 세계은행의 구조조정프 

로그램의 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실질 GDP 성장률, 

GDP 대비 국내 저축률, GDP 대비 투자율, 그리고 

GDP 대비 수출률이 라는 네 가지 거시 경제 지표가 사 

용된다{Corb。etal.，1992). 빈곤감소，소득분배, 고용 

등이 경제 개발의 궁극적 인 목표가 된다는 점을 소홀히 

하고 있는 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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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조건부 원조는 조건을 적용하는데 일관성의 문 

계도 있다. 강압적으로 부과하는 공여국들이 있는 반 

면, 그렇지 않은 공여국들도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 

제짐은 조건부가 현지의 광범위한 책임 없이 외부 공 

여국의 개입민-으로 현지의 지지를받지 못한다는 것이 

다(Mold and Zimmermann, 2008). 따라서 수원국 정 

부는 국민들에게보다는 오히 려 공여국들에게 책임감 

을 지게 된다.

세 계은행과 TMF의 프로그램 조건부의 성과에 대해서 

Mosley (1991) 등은 세 계은행 프로그램의 파급효과를 

측정하였다. 그들은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세계 

은행의 접근 방식은 GDP성장률에 중요한 영향을 끼 

치 지 못했으며 또한 투자율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 쳤 

다고 분석하였다. Van Diesen (2000)은 사례연구를 

통하여 IMF의 조건부가 주권과 주인의 식을 저해하고 

작용하지 않음을 밝혔다. 특히 모잠비크의 사례에서 

원조에 부과된 조건듬이 주권을 저해하였다고 주장하 

였다1'  Singh (2002)은 조건부의 확대 결과가 1950- 

1980년대 기간 중 수원국들이 누렸던 많은 자율성을 

침해하였으며 그 기간중의 경제성과는 1900-1950년 

대의 식민지 시점과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가 이루어진 1980년대 이후와 비교해 볼 

때 오히 려 훨씬 좋았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감은 조건부의 문제 점을 인식 하고 많은 개선과제 

와 제언들이 또한 제시되 었다. White와 Morrissey 

(1997)는 공여국과 수원국간 원조와 정책 개혁에 대한

선호가 다를 때 정책 조건부는 개혁촉진에 비효율적 이 

고 정부의 진정 한 개혁 노력을 억계 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Collier (1997) 등은 조건부에 의한 

정책 개혁 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인정 하면서 정책 

에시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한 성과로 전환힘：으로써 조 

건부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Dijkstra 

(2002)는 8개 개도국의 정책 조건 부 사례 의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서 원조로 개혁을 구매까는 것은 효율적이 

지 않음을 지적 하고 공여 국듬은 좋은 성과를 사후적으 

로 보상하자고 제안하였다. Morrissey (2004)는수원 

국 정부가 정책 과정을 스스로 지원하는 것을 도와야 

하며 선택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3. 새로운 대응: 빈곤감소전략보고서(PRSP)

1990 년대 들어 서 공여국들의 관심은 개발원조의 주요 

목적 인 빈곤감소로 옮겨 졌으며 소위 일세대 정책 조건 

부는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세계은행(1998)은 원 

조 제공시 정책환경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원조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원조가 

건전한 정책환경을 가진 나라에는 효과가 있지만 

好DP의 1% 원조가좋은 정책환경하에시는0.4%의 성 

장율 달성) 조건부를 통해 좋은 정책을 채택하게 하지 

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조건부 원조의 정책 개선 

의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셉이다 1999년에는 세 

계은행과 IMF가 “구조조정 차판”에시 소위 “빈곤감소 

전략보고서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 와 "빈곤감소와 성장금응(Povedy Reduction

4 )모잠비크 정부가 받아들여야 했던 가장 논린이 되었던 주요 정책은 다융과 같다. 모잠비크 경제계가 부적절히다고 주장한 부가가치세 의 도입: 정부의 보 

건증진목표와상반되는 보건서비스 제공에 따든 사용자 수임료로부 터 국고수입픕 증대시켜야 한다는 정색 I 캐슈 가공 산업의 봄 괴 * 가져온 캐슈 수출 자 

유화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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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rowth FadlUy： PRGFf 이라는 빈곤감소 수단 

에 비중을 두기 시작하였다. PRSP를 통해 수원국에 

의해 주도되고 수립 되는 국가 고유의 개발 전략과 정 

책의 마련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다른 공여국들도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지지하고 나섰다. 1999년 

이래 PRSP는 고채무빈국(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이니 시어티브 하에서의 부채탕감 

및 새로운 차관제공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세계은행 

은 PRSP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지원형태 인 빈 

곤감소지원금융(Poverty Reduction Support Cnadits) 

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의한 PRSP 검토결과는 

찬반이 거론되고 있지 만 PRSP를 완성 한 국가들은 정 

책목표로서 빈곤감소의 중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빈곤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정책토론 기회 제공 등 

긍정 적 인 요소가 있다는 반응을보이 기도 한다.

그러나PRSP 작성 에 있어 서 여러 문제점5계 노출되었 

고 PRSP 도입 이후에도 세제은행과 IMF는 여전히 

2000년 중반 이후 특히，민영 화와 자유화와 관련된 조 

건들을 붙이고 있다. 조건부가 결점을 가진 도구라는 

데 광범위한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직도 사실상 M례튼 우드(Bretton Wools) 기관듬과 양 

자 공여국들이 조건부에 의지 하고 있다.

개도국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의 광범 

위한 침여하에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더 

잘 이행할 수 있다. 결국, 세계은행(2005)은 1990 년대

의 중요한 교훈은 일반화된 정책 지시 는 실패 하였으며 

개발을 위한 단일 모델과 일반화된 공식은 없으며，개 

발은 보편적인 정책 지시가 아닌 국내적으로 주도된 

전략에 딜려 있다고 인정 하였다.

…. 우리나라의 조건부 원조

한국의 유 • 무상 원조프로그램의 경우 타 원조공여국 

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원조를 통한 정책 조건부 원 

조는 실시 되고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원조의 규모가 

아직 크지 않고 구속화된 프로젝트 원조실시 중심 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원조 제공에 대한 규범 이나 합의 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듯하다. 따라 

서 우리나라가 정책 조건부 원조를 통해 수원국의 정 

치 및 경제 개혁과정 에 영향을 주려는 사례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다만, 프로젝트 수준에서 의 조건부는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促conomic 

Development C⑴peration Fund: EDCK)사업 에서 폰 

히 부과된다.

KOICA 프로젝트 사업 의 경우 수원국 정부는 부지，기 

초 인프라, 운영 비 등 자체 비용을 부담한다. 프로젝트 

합의문서 에 따르면 수원국이 이행하여 야 할 자체 부담 

의 범위 및 종류 등을 명시하고 있다. 수원국은 또한 

전문가 접수 및 훨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 적 지원 

을 제공한다.

5 )PRSP  작성과정에 서도 자국의 부채 탐감과 새도운 양허성 차관을 제공받을시 요구되는 근거 때문에 파드너쉽의 무거 는 세계은행 쪽으=  결국 기울기 되 
었다 (B ro w re , 2 0 ® ；. 또한 보고서 작성듈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조속히 작성되도록 재촉되었다. 따라서 일정의 측 박 으 ? 광범위한 잠여과 
정아래 충분히 토론되어지지 않았으며 완성된 보고서들도 세계은행이 선호하는 정부개입 축소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논리플 적 S  하는 등 서로 유사하 
였다 . 이밖에 수원국 주도의 전략이 세계은행과 IMF에 제출되어 최종 승인받아야히는 절차의 모순점도 받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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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rd c f  프로젝트는 원칙 적으로 수원국과 비 

용 분담 또는 수원국의 보충적 역할을 기대한다. 프로 

젝트 완료 또는 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전체 비용의 

80%까지 EDCF가 재정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EDCF 프로젝트가 양허성 차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자율，거치기社 상환기간 등이 차관합의서에 수록 

된다.

KOICA 및 EDCF 두 사업 의 가장 대표적이고 공통적 

인 조건부 형태 는 구속성으로 우리 니라의 물자와 용역 

을 지배적으로 수원국에 제공하여왔다. DAC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구속성으로 인한 가격 상승효과 등의 여러 

문제점6을 인식하고 원조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비 

구속성을 권고하고 적용 범위 및 종류를 확대하고 있 

는 추세 이다. 그러나 구속성의 가격상승 효과와 관련， 

반드시 부정적이 라 합 수는 없는 측면도 있는 바, 오히 

려 구속성원조가 적정 물품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예 

를 듬면，우리나라와 감은 공여국이 특별한분야나 시 

비스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면 구속성으로 인한 초 

과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수적 인 주장도 가능하지 만 일반적으로 구 

속성에 관한 문제점이 이미 힙의를 이루고 있고 구속 

성에 관한 국제적인 포괄적 규제와 합의 때문에 예외 

를 인정 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프 

로젝트 수준이나 행정적 조건부의 경우도 접차 해당이 

되고 있 ^•

V. 결론

공여국들은 프로젝트 원조나 프로그램 원조 제공시 보 

통 조건을 부과한다. 프로그램 원조에는 정책관련 조 

건듬을, 그리고 프로젝트 원조에는 수원국 부담을 포 

함하는 재정적，행정적 조건들을 흔히 부과한다. 최근 

추세는 조건부 원조가 프로그램 원조에 집중되고 있고 

정책 조건부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정 

책 조건부 원조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단지 프로젝트 

수준이하에서 조건을 부과한다.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양자 및 다자간 원조에 적용되는 

프로젝트 조건부는당연시 되었고 따라서 의문시 되지 

않아왔다. 일반적으로 공여 국듬은 개발프로젝트 추진 

시 수원국이 자체 예산 및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체 인 

력을 투입할 것을 원조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수원국 

이 공여국과 체결하는 프로젝트 협정 서에 따르면 수원 

국은 보통 자체 자금을 제공하거 나 아니 면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재정 지원 한다. 또한 프로젝트 종료 후 운영 

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 자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자본 

과 경상경비 지출은 수원국에 재정적 및 행정적 부담 

을 증대시키고 별도의 비용을 부과시키 게 된다. 따라 

서 프로젝트 원조는 원조되지 않는 프로젝트를 위해 서 

남겨둔 자원을 감소시킨다. 적정한 예산과 인릭 등의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땐 지속성의 결여로 인한 프로 

젝 E 실패 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

6 ) 기본적으로 타잉 설정 자체는 수원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공여국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잉은 국제경쟁시 장에서 구매하지 않 
은 이유무 발생하는 가 S  상승효과이외에 공여국의 수줄촉진과 고용장줄의 수단 등으무 작용한다고 인식되어왔다 . 따라서 구속성 원조의 문제점으무, 제 
공된 물자와 용역이 수원국에는 우선순위가 낮은 것 들이고, 과도하게 자본 중심적이며, 공여국의 기술에 의존적 이며, 수입 지향적이란 점 등이 흔히 거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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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 나 더 큰 문제는 프로그램 원조를 통한 정책 조건 

부부과에 있다. 프로그램 원조에서 발견되는 기슬적, 

행정적 사항을 넘어선 한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 

와 관련된 강제적 조건부 부과는 정당화되 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정책 조건부는 수원국이 강 하 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을 하게 한다는 범위에서 보면 부정적인 

요소라고 본다. 만일 조건부가 수원국이 결국은 하기 

를 원하는 것을 확인하는 문제라면 큰 문제는 아니 다 

공여국은 조건부가 수원국이 빈곤감소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수원국 정부가 빈곤자(Poor) 

들의 입장을 항상 효과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아닌 사 

례도 많다. 정책 조건부는 수원국의 입장에서 수원국 

국민들의 빈곤감소를 위해 작용할 때 정당화될 수 있 

다. 공여국들은 빈곤자들의 복지와 혜택을 가져 다주는 

정책과수단이 무엇인지 수원국 정부보다 더 잘 안다 

고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무슨 권리로 그렇게 주장 

을 하나? 조건부는 비효과적 이라고 이미 여러 사례듬 

이 증명 하고 있다.

특히，세계은행과 IMF의 경제 개혁프로그램은 수원국 

이 원조를 받기 위해 시는 이행 하여 야 할 정책적 조건 

들을 첨부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수원국의 개 

발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수원국 정부의 주권과 주 

인의 식을 저해합 수 있다. 최근의 정책 조건부에 대한 

논의는 원조의 선택성을 강조하고 또한 개혁을 사전 

구매 하려 고 하지 말고 좋은 성과를 사후에 보상하자고 

계안한다. 조건은 수단으로서가 아닌 목적으로서 작용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들은 빈곤 감소, 복지 증대, 

인적 자원개발 등이 되어 야 한다. 따라서 수원국 정부

의 성과는 정부 재정 적자의 규모 축소，통화 긴축 등과 

같은경제 적 수단을 충족시키 는것이 아닌 경계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 인 빈곤감소와 같은 기준에 의해 판단되 

어져 야 한다. 즉，수원국 정부가 처한 특수한 환경 에 

따라시 그러한 목적듬을 달성할 수단듬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 져야 한다.

수원국의 주인의식은수원국이 지속성을 달성하는 중 

요한요소 중의 하나이며 주인의식은공여국이 수원국 

에 하기 를 바라는 것을 수원국이 자발적으로 할 때 존 

재한다{Hellemer, 2000). 지속가능한 개발은 수원국 

의 자조적인 노릭을 유지합 수 있을 때 성취합 수 있 

다. 그렇다고 정책 조건부의 철회 가 수원국에 자유방 

임을 허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공여국은 수원국이 자 

체 현지 사정 에 맞게 수립한 국가개발전략하에 서 원조 

자금 지출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하도목 함을 요구 

할 권리가 있다. 최근에는 수원국에 정책 선택을 님겨 

두면시 원조 지출과 그 집행결과를 연계하기 시직-하는 

소위 “성과기반의 조건부 원조” 라는 새로운 형태도 등 

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의 제반 

노력들은 수원국 주도의 정책수립과 집행을 유도하고 

있고 따라서 프로그램 원조나 프로젝트 원조 제공시에 

이를 반영 해가고 있는 추세 이다. 파리 선언 이나 아크라 

행동계획에시 보여지듯이 이미 전통적인 정책 조건부 

는 크게 쇠퇴하고 있고, 재정적 및 행정적 조건부를 포 

함한 프로젝트 수준의 조건부 역시 점차 계한하고 있 

다. 조건부 원조의 일종인 구속성 또한 조달과 프로젝 

트 실시와 관련하여 더욱 제한되어 이미 물자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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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의 비구속성의 실시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원 

조계공에 있어 수원국 시스템 이용을 크게 권장하2  

있다. 원조 절차의 간소화 및 공여국간 원조 프로그램 

의 조화(Harmonization)는 물론，원조 조달시 수원국 

조달시스템과 원조예산의 집행，보고，회계 처리 시 수

원국의 공공재정 관리 시스템을 활용토록끼-지 권고하고 

있다. 더 이상 조건부를 통한 공여국 주도의 원조제공 

은 어려워 질 전망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원조실시에 

관한 원칙이나 철학，또는 규범 제정 시 반영해야 할 

주요 사항이다.

2 0  한국국제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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